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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

□ 비과세․감면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개인이나 기

업이 부담해야 할 세 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의미

◦ 본질은 조세 부담을 낮춤으로서 해당 재화  서비스의 상 가격을 인

으로 낮추어 자원배분을 변화시키는 것

◦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련이 없는 경우는 소득이  성격

□ 조세감면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로는 략산업의 육성, 설비투자의 

확충, 소기업 육성, 산업구조 조정, 지역간 균형발  등이 있음

◦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는 세액공제, 소득공제와 같은 직 인 

방법과 비 제도나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간 인 방법이 있음

□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조세감면제도가 

극 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종류가 많고, 규모가 커짐

◦ 재 비과세․감면제도는 약 226개

◦ 2005년 기  비과세․감면 규모는 약 19.9조원 

□ 다수이고, 규모인 조세감면은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 성을 하고 

조세의 립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하며 

  ㅇ 재정지출과 연계한 종합 인 검토부족으로 특정계층에 한 과도한 지원

으로 과세형평을 해

  ㅇ 한 복잡한 비과세․감면제도는 세법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세 납

세자의 납세 력비용을 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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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하여 다양한 

노력을 기울임

◦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하는 한편 개별 항목별로 

일몰시한을 설정

◦ 조세지출 산제도 도입 단계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

◦ 조세감면건의서․평가서 제도 도입

□ 최근 국가재정법안은 조세감면에 한 총량  리를 더욱 강화

◦ 국세 비 조세감면 비율에 한 한도를 설정

◦ 새로운 감면 요구시에 기존 감면의 축소․폐지방안을 제출(Pay-as-you 

-go System)

◦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 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조세감면 요구와 조세감면 련 의원입법

안이 축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

◦ 특히, 종합 인 정책효과, 세수에 미치는 향 등에 한 고려없이 증

하고 있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

어 국가재정법을 통한 조세감면 통제가 한계를 지님

  - 반면 정부안은 감면 신설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

□ 합리 인 조세감면제도의 구축은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기 한 필수불가

결한 과제

◦ 조세의 립성 확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

◦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를 단순화하여 납세 력 비용을 축소

  
□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조세감면의 황  문제 , 평가 등과 련한 

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조세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  제도  장치에 

해 논의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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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비과세 감면제도 황 

 1. 체 규모

□ 2005년의 경우 망 기 으로 조세지출의 규모는 약 19.9조원으로 2004년 

비 약 1.7조원(9.3%) 증가

□ 국세 비 조세감면 규모는 1999년 13.9%에서 2005년 14.5%로 증가하는 추세

◦ 이는 최근 조세감면의 증가율이 국세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

◦ 교육비 공제 등 근로소득특별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증가에 기인  

<표 Ⅱ-1>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

(단 : 조원, %) 

구 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

국세감면(A): 10.64 13.28 13.73 14.73 17.51 18.29 19.98

련국세(B)  66.14 83.22 88.60 96.41 107.56 110.16 118.12

국세감면비율

A/(A+B)
13.9 13.8 13.4 13.3 14.0 14.2 14.5

 주: 처음 조세지출 산을 도입한 1998년은 수집·통계가 용이한 직 세 심으로 조

세지출 규모가 악되었으므로  표에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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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분야별 황

□ 분류로 보면 산․서민층(8.6조원, 43.0%)  경제개발(7.5조원, 

37.0%) 지원이 체의 82.0%를 차지

◦ 반면 사회개발은 약 3.1조원(15.5%), 기타 0.7조원(3.5%)

◦ 이는 조세감면이 근로자, 농어민, 소기업 등 형평성 제고  연구개발

이나 투자 등 경제개발을 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냄

□ 주요 분야별 추이를 보면 근로자, 투자 지원  사회보장분야가 빠르게 

증가한 반면 소기업  연구인력 개발과 련된 지원은 안정세를 유지

◦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 등 근로자특별공제가 속히 증가하 기 때문

◦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증가에 기인

 

<표 Ⅱ-2> 분야별 감면 항목 수  규모 

구  분
감면제도 비과세․감면액

제도수 비  액 비 

합  계 226 100.0 199,878 100.0

ｏ 근로자․농어민 등 산․서민층 지원 61 26.9 86,826 43.4

  - 근로자지원 19 8.4 46,353 23.2

  - 농어민지원 23 10.1 29,167 14.6

  - 축지원 19 8.4 11,306 5.6

ｏ 경제개발지원 99 43.8 75,103 37.6

  - 연구․인력개발(R&D)  투자 진 22 9.6 47,432 23.7

  - 소기업 20 8.8 13,874 6.9

  - 지방이 ․SOC․구조조정 57 25.2 14,098 7.0

ｏ 사회개발 지원 44 19.4 30,954 15.5

  - 사회보장 12 5.3 22,422 11.2

  - 교육․문화․체육 19 8.4 2,535 1.3

  - 환경, 주택 13 5.7 5,997 3.0

ｏ 국방․외교․일반행정 22 9.7 6,995 3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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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Ⅱ-1] 주요 분야별 조세감면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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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목별 황 

□ 소득  법인세와 같은 직 세의 감면이 2005년 기 으로 약 15.1조원

◦ 부가가치세 등 간 세의 감면이 약 4.8조원

◦ 가장 감면이 많은 세목은 소득세로 약 8.2조원

□ 소득세  법인세의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

◦ 근로자에 한 특별공제 확  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율 상향 조정에 

따라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

◦ 반면 부가가치세 세율, 면세 등 간 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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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Ⅱ-2] 세목별 조세감면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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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감면 방법별 황

□ 소득공제(5.2조원), 세액공제(3.9조원), 세액감면(2.1조원) 등 직 세 련 

감면방식이 체 감면액의 56.2%를 차지

◦ 특별소비세․교통세․부가가치세 면제(2.0조원), 부가가치세 세율(1.6

조원) 등 간 세 련 감면방식은 체 감면액의 18.0%를 차지

□ 세목별 감면액 추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 세와 련된 소득공

제, 세액공제 방식은 격히 증가하는 반면

◦ 간 세와 련된 부가가치세 면세, 세율 용 등은 일정수 을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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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Ⅱ-3] 감면 방법별 조세감면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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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평가  문제

  1. 반  평가

가. 정  측면

□ 경제  효율성 제고

◦ 조세지원을 통해 시장 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정한 자원배분 유도

◦ 정  외부효과(External economy)를 가진 부분에 한 조세지원을 통

해 경제  효율성 제고

  - : R&D, 에 지  환경 련 조세지원

□ 사회  형평 달성

◦ 경제  약자에 한 세  경감을 통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 함으로써 

과세형평 제고

  - 노인․장애인 축 비과세, 소기업 세액감면, 농어민 기자재 면세,    

 각종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

□ 융․ 산지원에 비해 시장개입의 수 이 낮아 민간의 자율성 보장

◦ 은 행정비용과 단순한 행정 차

◦ 지원내용과 규모에 한 높은 측가능성과 안정성

◦ 지원 상에 한 낮은 차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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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부정  측면

□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 성을 

◦ 2005년 기  약 19.9조원에 달하는 비과세․감면 규모는 세수의 증가 

속도보다 빠르게 증가

◦ 수혜 집단이 조세감면을 기득권화, 항구화하여 감면 규모가 지속․증가 

◦ 정부의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수지를 제외할 경우 2005년 18.5조원 자

□ 세제의 립성  형평성 해 

ㅇ 비과세․감면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종합 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

특정계층에 한 지원이 과도해질 우려

◦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특정 분야, 재화  서비스에 

용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할 가능성

  - : 제조업과 비제조업, 기업과 소기업,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  

□ 세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납세 력 비용 증

◦ 2005년 기  약 226개의 조세감면 항목이 존재

  ◦ 다수의 감면 항목 외에 복지원 배제, 수도권 감면 배제, 최 한세의 

용, 조세감면액에 한 농어 특별세 등으로 세제의 복잡성을 크게 

가 시키고 있음

◦ 복잡한 비과세․감면제도는 세법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장부 기장능

력이 떨어지는 세 납세자의 납세 력 비용을 유발 

□ 조세감면에 한 통제장치의 낮은 실효성

  ◦ 일몰규정이 있지만 일몰을 강제할 제도  장치가 없는 상태

  - ’06년 일몰 도래 55개 제도의 평균지원기간은 15년으로서 3년의 일몰

기간 감안시 평균 5회 연장



- 10 -

  ◦ 신규 조세감면에 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음

    -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  의원 입법안이 꾸 히 증가하는 추세

  ◦ 기존 조세감면에 한 각 부처의 평가가 부실

    - 각 부처가 작성한 조세감면 평가서의 부분이 목  달성 여부, 제도 운

용에 따른 정책효과 등에 한 구체 인 분석 없이 기존 감면의 일몰 

연장을 건의 

    - 조세감면제도 신설 효과에 한 정  분석이 없음

□ OECD(2000)의 평가

  ◦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제도가 지원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확 시켰지만 

다른 분야에는 가격  조세의 왜곡효과가 있었고 자본의 과잉축  

상도 발생하 다고 평가

  ◦ 결과 으로 조세감면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향은 미미하 거나 부

정 일 수도 있다고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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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조세감면 요구 실태

□ 부처의 감면 건의  의원 입법안 증가

◦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조세감면신설 건의와 의원입

법안은 매년 지속 으로 증가

◦ 06년 부처감면건의(85개)와 06.7월 재 국회에 계류 인 비과세․감면 확

와 련한 의원입법안(96개)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 

세수 감소규모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

   

<표 Ⅲ-1> 연도별 부처건의  의원입법안 황(건)

구    분 04년 05년 06.7 재 합계

부처건의 79 121 85 285

의원입법안 102 115 96 299

합  계 181 236 181 584

    주｣ 부처건의는 제출된 건수, 의원입법안의 경우 04～05년은 제출건수 06년은 계류건수

□ 각 부처는 정책사업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기존 감면과의 체보다는 추가 

감면을 산발 으로 요구

◦ 기존 감면제도의 목 달성 여부, 실효성 등에 한 분석․평가가 제 로 

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,

◦ 이에 따라 감면제도의 우선순 , 지원제도간의 형평성, 체 인 세수감소 

규모 등에 한 고려가 곤란

□ 의원입법의 경우도 조세감면제도 운용의 기본원칙․방향 등에 한 고려 

없이 무분별․산발 으로 제출

 ◦ 정책효과, 상 세수 감소, 재원조달 방안 등에 한 심도 있는 검토가 

미흡한 채 특정이해자 집단의 이익을 변하는 목 으로 제출된 감면제도 

신설 는 확  법안이 많아 합리 인 감면제도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◦ 의원입법안이 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 국가재정법 등을 통한 조세감

면의 총량  리 강화 장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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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Ⅲ-2> ’06년 앙부처 주요 조세감면 건의 황

주요 건의 내용

ㅇ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연장

ㅇ 소물류기업의 략  제휴를 한 과세특례기한 연장

ㅇ 자기 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세 소득공제 신설

ㅇ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

ㅇ 사회간 자본 투자 비  손 산입 연장

ㅇ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에 한 일몰 삭제

ㅇ 기업에 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 허용

ㅇ 연구  인력개발 비  손 산입 상 확

ㅇ 산학 력 특별세액공제 신설

ㅇ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

ㅇ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

ㅇ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 지원 신설

ㅇ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자에 한 증여세 면제 신설

ㅇ 학교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용 제외

ㅇ 교육용 재화와 용역의 공 에 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용

ㅇ 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일몰 폐지

ㅇ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수익사업 범 에서 제외

ㅇ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상에서 제외

ㅇ 학교 식 음식용역에 한 부가가치세 일몰 연장

ㅇ 고유목 사업 비 의 손 산입 특례 연장

ㅇ 학부속병원에 한 기부  손  인정 구화

ㅇ 사회  기업에 한 세제지원 신설

ㅇ 정부 탁훈련에 한 훈련비 세액공제 신설

ㅇ 인 자원 우수기 의 인 자원 개발 투자비용에 한 조세감면 신설

ㅇ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한 비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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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극 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한 감면 신설

ㅇ 1사 1  자매결연 마을 지원 에 한 법정기부  인정

ㅇ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 상향조정

ㅇ 축산업 소득에 한 비과세

ㅇ 농지 토시 양도세 감면 확

ㅇ 부가가치세 세율 용 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

ㅇ 면세유류 공  상 기자재 확

ㅇ 부가가치세 환 상 농업용 기자재 확

ㅇ 농지은행사업 소유권이 증서에 한 인지세 면제

ㅇ 가축 탁사육비에 한 부가가치세 면제

ㅇ 종축검정기  부가가치세 세율 용 확

ㅇ 뉴서울 골 장 재산세 면제

ㅇ 체육단체 등에 한 기부  인정 확

ㅇ 교육비 공제 상 확

ㅇ 한체육회에 한 법인세 면제

ㅇ 실업  운동부 창단에 한 조세 지원 신설

ㅇ 소기업간 성과공유  조세감면 신설

ㅇ 매정보 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한 감면 확

ㅇ CRC에 한 조세감면 확

ㅇ 장애인 기업에 한 특별세액감면 신설

ㅇ 내수면 도선 선박용 석유류에 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설

ㅇ 연안 화물선에 한 면세유 공  신설

ㅇ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한 조세감면 신설

ㅇ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한 감면 확

ㅇ 자어음 확 를 한 조세감면 신설

ㅇ 어업용 면세유 상 확

ㅇ 천연가스 버스에 한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등



- 14 -

<표 Ⅲ-3> ’06.7월 재 국회에 계류 인 비과세․감면 련 의원입법안(96건)

의 안 내 용

ㅇ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면제

ㅇ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과세기간별 공 가가 1,200만원 미만인  

   개인납세자에 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

ㅇ 융자산 차명거래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

ㅇ 주식거래자료 제출 의무화

ㅇ 융소득종합과세 기 액을 하향조정(4,000만원→1,000만원)

ㅇ 주식양도소득 면과세, 부동산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과세, 1세 1주택 

   비과세 폐지

ㅇ 수도권과 억제권역내 창업도 창업 소기업세액감면 허용

ㅇ 지방이  세액감면제도 폐지

ㅇ 수도권과 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배제 삭제

ㅇ 여성경제인연합회 특례기부  산단체 추가

ㅇ 결식아동의 결식해소를 목 으로 설립된 비 리공익법인 특례기부  단체 인정

ㅇ 종합소득세율 과세표  구간별 2%P 인하

ㅇ 법인세율 인하(안)에 따라 배당소득가산율 하향 조정(15%→11%)

ㅇ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환, 1세 1주택 비과세폐지

ㅇ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 세율 인하

   (과표 2억원 이하분 10%, 2억원 과분 25%)

ㅇ 소기업 최 한세 10%에서 8%로 인하

ㅇ 사립학교기부  한도를 소득의 100%로 확

ㅇ 사립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  액 손비 인정

ㅇ 택시에 공 하는 부탄에 한 특소세 면제

ㅇ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3년~5년 보유시 50%비과세, 

    5년이상보유시 액 비과세

ㅇ 장애인용차량에 공 하는 LPG 부가,특소,교육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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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공제율인상  일몰삭제

ㅇ 사회복지·문화· 술 등을 한 지정기부 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(10%→20%)

ㅇ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  상단체에 추가

ㅇ 세 우 종합 축 계약 액한도를 50% 상향조정(4,000→6,000만원 등)

ㅇ 등유 특소세율 리터당 60원 인하 

ㅇ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~36%에서 6~24%로 인하

ㅇ 1세  1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

ㅇ 사원주택용 미분양주택 매입자  손 인정

ㅇ 비 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보완 

ㅇ 년 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인 60세 이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

   15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액 감면

ㅇ 도시공장  수도권본사 지방이 시 투자세액공제 신설

ㅇ교통세 과세시한을 5년간 연장

ㅇ 1세 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․증여․상속 등 소유권 

   이 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

ㅇ 96년 이후 부당이득세의 징수실 이 없어 법의 실효성 상실

ㅇ 한국국제 력단 등을 특례기부  상단체에 추가

ㅇ 확정기여형 퇴직연 에 불입하는 근로자부담  소득공제(360만원 한도)

ㅇ 담배소비세(지방세)와 국민건강증진기 을 흡연세(국세)로 통합

ㅇ 연구 기술개발인력 인센티  세액공제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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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유류 특소세 세율 10% 인하

ㅇ 교통세 세율 10% 인하

ㅇ 혼인  취득, 자 출처입증, 상속․증여받은 주택은 세 별합산에서 제외

ㅇ 확정기여형 퇴직연 에 불입하는 근로자부담  액 소득공제

ㅇ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  주택의 취득기간을 2년간 연장: 기 개정

ㅇ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,축산업기자재 부가세 면세시한 연장

ㅇ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(김석 의원 표발의, 의안번호 2643호)이

   의결되는 경우 총 납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시 각 사업장별로 

  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율에 지방소비세율을 포함

ㅇ 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3년연장

ㅇ 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5년연장

ㅇ 1세 1주택 비과세제도를 생애최 구입1주택 비과세로 변경, 

 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연4천만원 공제

ㅇ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

ㅇ 기존공제액 상향조정(100만원→ 200만원)

ㅇ 경로우 추가공제액 상향조정｛100만원(150만원)→200만원(250만원)｝

ㅇ 특별공제 상 종합소득자로 확

ㅇ 표 공제 100만원으로 단일화

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향조정(10,15,30%→ 15,25,50%), 농지 토 과세 환

ㅇ 신용카드등 사용 액 소득공제 상을 종합소득자로 확

ㅇ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한 종부세 과세기 액 행유지,

   - 종합부동산세(주택, 비사업용토지, 사업용토지) 과표 용률을 

     ‘06년부터 매년 5%p씩 인상하여 2015년까지 100%로 인상

ㅇ 사회기반시설에 한 세율의 면세 환

ㅇ 우선지원경기단체를 특례기부  상단체에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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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1세 3주택자 양도세율 70%로 인상,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50% 과

ㅇ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세 별로 통합합산하여 종부세 과세

ㅇ 수도권과 억제권역외 지방이 에 한 최 한세 용배제

ㅇ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 ( 기업 당기분 허용등)

ㅇ 공동주택에 공 하는 경비,일반 리용역,청소용역의 부가세 면제

ㅇ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 확 (국민주택규모 이하 는 공시가격 

   2억원 이하)

ㅇ 수 앙회등의 이월결손  연장

ㅇ 과표 500억원 과분에 해 법인세율 3% 인상

ㅇ 세율 인상(8%,18%,28%,38%)

ㅇ 과표 1억원 과분에 해 법인세율 1% 인상

ㅇ 최고세율 구간신설(1억2천만원 과 40%)

ㅇ 한국과학기술원, 주과학기술원, 구경북과학기술원에 지출하는 기부  100%

   손 산입

ㅇ 덕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학.연구소 등을 특례기부  상단체에 추가

ㅇ 한 십자사를 특례기부  상단체에 추가

ㅇ 한 십자사를 지정기부 단체에서 법정기부 단체로 조정

ㅇ 국선변호인이 받는 보수 비과세

ㅇ 사회 기업에 한 세액감면제도신설  지방세감면

ㅇ 호텔의 외국인 숙박요 에 해 세율 용

ㅇ 문화산업 문회사를 배당 액 소득공제 상에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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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문화산업 문회사 출자 의 15%를 소득공제

ㅇ 도서 여에 한 면세

ㅇ 과세표 구간 1단계 추가(1억5천만원 과)하고 용세율 7% 내지 39%

ㅇ 공익사업 수용 채권보상시 양도세 35%감면, 8년자경농지 감면한도 확

   (5년간 1억원→5년간 3억원)

ㅇ 근로소득자 기본공제  추가공제 각각 2배 인상

ㅇ 종합소득 과세표 구간 6단계로 세분하고 용세율 7% 내지 39%

ㅇ 골 장, 카지노, 유흥음식행  등 과세유흥 장소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

ㅇ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할세무서장 는 할지방국세청장이 

  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

ㅇ 비과세 근로소득에 교통비 보조 인 성질의 여 추가

ㅇ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3,500원에서 50,000원으로 환원

ㅇ 법정기부  용단체에 법률구조법인 추가

ㅇ 도서구입비에 한 특별공제(한도100만원)

ㅇ 승용차 특소세율 조정

ㅇ 년 종합소득 2,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거주자가 보유한 1세  1주택에

   해 종합부동산세과세를 액 감면

ㅇ 조합등 탁 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 축 이자소득 비과세

   3년연장

ㅇ 1세  1주택 복보유기간을 국민주택규모에 하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
ㅇ 외국증시에 상장된 국내 소기업주식에 한 양도세율을 국내거래분과 

   동일하게 인하(20%→10%)

ㅇ 조합법인에 한 법인세 과세특례 5년연장

ㅇ 조합 탁  이자소득 비과세 5년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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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농어업용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5년 연장

ㅇ 농어가목돈마련 축 5년연장

ㅇ 주세의 담보  보증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환

ㅇ 산학 력단에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하여 상속증여세 비과세

ㅇ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해서 조세회피 소지가 높은 

   투자형태를 규제

ㅇ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해서 조세회피 소지가 높은 

   투자형태를 규제

ㅇ 맞벌이 부부의 유치원·보육시설의 유아  취학  아동에 하여 50만원

   세액공제

ㅇ 공익사업 수용 부동산에 하여 실거래가 신 기 시가로 양도세 과세

ㅇ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 하는 비용 소득공제

ㅇ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요양 련 용역에 해 

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

ㅇ 수발비,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 하는 비용 소득공제

ㅇ 골 회권권에 한 양도세 과세 강화(세율 인상)

ㅇ 헌 자에 하여 소득공제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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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․감면 제도

가. 면세 유류

□ 유류에 한 면세로 인한 조세 감면 규모가 큼

◦ 1972년 도입된 후 농어업용 석유류에 한 면세유 제도는 30여년간 지속

으로 연장

ㅇ 2005년 기  농․어업용 유류에 한 감면 규모는 1.3조원(부가가치세 

2,871억원, 교통세 등 1조 210억원)

  - 군용의 경우도 각각 467억원과 1,607억원에 달함

  * 최근 5년 총 7.5조원 지원 : (01)1.3 (02)1.4 (03)1.6 (04)1.7 (05)1.5

◦ 휘발유의 경우 면세유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41.3%에 불과  

소비자가격 면세유가격 가격비

▪휘발유(ℓ당) 1,498 619 41.3%

▪경  유(ℓ당) 1,177 622 52.8%

▪등  유(ℓ당) 920 660 71.7%

◦ 이에 따라 농․어업용 면세유류 사용량 증가 

  - 농업인구  경지면 의 지속 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원 작물의 

재배증가 등이 원인 

  - 면세유 사용량(천kl) : ('95) 1,468 →  ('00) 2,299 →  ('05) 2,596 

□ 면세로 인한 가격 왜곡 효과와 부정 사용의 폐해가 큰 상태   

◦ 낮은 가격은 사용량을 증 시켜 생산을 증 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

자원을 비효율 으로 사용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, 환경에도 유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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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면세유류의 불법사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

  - 재 농업기계나 어업용 선박 등에 한 실태조사 없이 년도 면세

유 배정실 에 근거하여 면세유를 배정

  - 폐농기계․폐어선을 이용하여 배정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 양도

하거나 주유소와 결탁하여 유류구입권을 매매하는 상황 발생 

  - 불법유통을 억제하기 하여 지속 인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시장가격과

의 차이로 인해 불법유통 가능성 상존

  -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에 한 처벌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인해 사후 리

의 허 을 노출

  

□ 면세로 인한 농어민 지원효과도 크지 않음

◦ 농어민용 면세 유류처럼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농산물 생산을 한 

간 투입재로 사용되는 경우는 세수 손실의 일부만 농어민에 귀속

  - 간재 지원의 경우 세수 손실의 56.2%만이 농민의 소득 증 로 연결1)

  - 나머지는 간재화의 생산자  농산물 소비자에게 혜택이 귀속  

나. 임시투자세액공제

□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모가 격히 증가하고 항구화하고 있음

◦ 외환 기시 649억원에 불과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모가 2000년에 

약 7천억원, 2005년에는 약 2조 5698억원으로 증가

  * 최근 5년 총 12.3조원 지원 : (01)0.7 (02)0.6 (03)1.3 (04)1.8 (05)2.5

◦ 1968년, 72-74, 80-82, 85-86, 89-94, 97-2006년 등 수차례에 걸쳐 연장 

1) 박기백․이명헌․정재호, ‘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과제’, 한국조세연구원, 2003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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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항구화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

◦ 경기조 이 목 이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 에  한시 으로 운용되

어야 하나, 경기상황과 상 없이 거의 상시 으로 운용

◦ 경기상황과 무 하게 운 됨으로써 경기를 과열시키는 역할도 수행

  - 경제성장률이 상 으로 낮았던 ‘01, ’03연도 외에 성장률이 높았던 

‘00  ’04연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증가

◦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한시 으로 운 되지 못하 으

며, 결국 1986년도에 폐지

  

□ 임시투자세액공제는 ‘임시’ 으로 사용하여 경기조 능력을 강화하고, 증

가된 재원은 R&D 지원이나 결손 이월공제기간의 확  등 기업의 세부

담 감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

다.  비과세․감면 융상품 

□ 그동안 자본축 , 융산업 육성 등을 해 다양한 비과세․감면 융상

품을 운용한 결과 비과세․감면 축이 총 개인 축 797조원의 반 수

인 411조원에 이름

 ㅇ 각종 융상품으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연간 1.1조원 수

□ 축지원은 취약계층에 해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하나 세 우 종합

축의 경우 가입 상이 지나치게 범 하게 용

◦ 축우  제도가 고소득층의 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2)

◦ 국민 축 증가에 미치는 효과도 불확실3)

2) 이철인 외, ‘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분석’, 한국조세연구원, 1999

3) Robson, 「OECD 국가의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분석」, 1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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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따라서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축과 특정 축(노후 보장, 주택마

련)에 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

 □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건 한 주식시장 육성을 해 도입한 장기보

유주식 배당소득에 한 비과세 제도의 경우

 ㅇ 지원 기 이 법인별 액면가액 기 으로 되어 있어 주식시가가 액면가액

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 큰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비과세․감면 혜택이 

돌아가는 문제 발생

라. 농․수  등에 특례

□ 농․수  등 특정 조합․법인에 해 비과세 탁 , 고유목 사업 비  

손 산입비율 우 용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운용 

 ㅇ 농․수  탁  비과세의 경우 연간 조세감면 규모는 약 2,104억원

<표 Ⅲ-4> 농․수 에 한 주요 지원세제 황

ㅇ농․수․축 (단 조합)등에 한 법인세를 당기순이익 기 으로 율 과세하는 특례

ㅇ농 앙회  축 앙회등의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  과세이연 특례

ㅇ농․수․축 앙회등에 한 고유목 사업 비  손 산입 한도 확 (80%) 특례

ㅇ농업 동조합등이 유통자회사등에 물출자시 양도차익에 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

ㅇ 탁  이자소득 비과세

ㅇ출자  배당소득 비과세

ㅇ농 으로부터 농 주택개량자  융자를 받기 해 작성하는 서류에 한 인지세 면제 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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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Ⅲ-5> 소기업 우 지원제도 황

[창업단계 지원제도 4개]

 ㅇ 창업 소기업․창업벤처 소기업 세액감면제도

 ㅇ 창업 소기업 취득세․등록세 면제
 ㅇ 창업 소기업 재산세 감면
 ㅇ 창업 소기업 농특세 비과세

□ 세  회피  융기 간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유

ㅇ 농어민이 아닌 조합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여유 계층의 

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

 - 농어민 축 비율이 17%에 불과

◦ 농 은 이제 더이상 세한 융기 이 아니며, 업에 있어서도 일반

융기 과 차이가 없지만 자 의 조달 측면에서만 유리한 것은 형평성 해

 ㅇ 그러나 이해집단의 반발과 정치  이유로 합의된 일정이 연기되고 있음

 - 2004년부터 5%로 율과세하고, 2005년에는 세 우 축 형태로 환

하려고 하 으나 재 일정은 2007년 5% 과세, 2008년부터 9% 과세임

  - 그러나 연기된 재의 일정조차  수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망

□ 농수  고유목 사업 비  손 산입제도의 경우 실질 인 형 융사에 해

당하는 농수  신용부문과 여타 융기 간 과세형평을 해

ㅇ 신용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이 경제사업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실을 감

안한다 하더라로 행 80%인 손 산입비율을 일반비 리법인 수

(50%)로 조정할 필요

마. 소기업 지원

□ 소기업에 한 지원제도는 창업, 자 조달, 투자  연구개발, 사업운  

등 거의 모든 단계에 걸쳐 33개 우 지원제도를 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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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자  R&D 지원제도 7개]

 ㅇ 소기업 투자세액공제
 ㅇ 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  손 산입
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
 ㅇ 수도권과 억제권역내 체투자 세액공제 허용
 ㅇ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
 ㅇ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 한세 배제
 ㅇ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

[사업단계 지원제도 9개]

 ㅇ 소기업 특별세액감면
 ㅇ 소기업경 컨설 쿠폰 구입비용 세액공제
 ㅇ 소기업의 ASP(ERP 등 임차방식)이용 비용의 세액공제
 ㅇ 기업구매 용카드 등 세액공제
 ㅇ 코스닥상장 소기업의 사업손실 비  손 산입
 ㅇ 수입 액증가 세액공제
 ㅇ 최 한세율 우  용
 ㅇ 결손  소 공제
 ㅇ 비 기본 액 우

[지방이 ․구조조정․기타 지원제도 13개]

 ㅇ 공장․본사 지방이  세액감면
 ㅇ 공단내 부동산 지방세 감면
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
 ㅇ 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
 ㅇ 법인 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
 ㅇ 소기업의 업종 환 지원제도
 ㅇ 소기업 융채무면제익에 한 분할과세
 ㅇ 소기업의 최 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
 ㅇ 소득세․법인세 분납기한 우 (45일)
 ㅇ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(반기별 납부)
 ㅇ 사업소세 감면
 ㅇ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
 ㅇ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출자 취득주식 양도차익  배당소득 비과세

◦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항목 다수

  - 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심으로 단순화 필요 

◦ 형평성 측면의 지원이지만 조세감면의 속성상 흑자기업만 혜택을 향유

  - 창투회사, 코스닥 기업 지원 등은 소규모, 세기업보다 견기업이 더 

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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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

□ 회사택시사업자에 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05년 기  1,266억원

* 택시운 자 처우개선  복지개선을 해 ’95년 도입된 후 재까지 4차

례에 걸쳐 연장

□ 택시사업자에 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부가가치세의 기본  틀과 배치 

◦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상으로 과세하지만 외 으로 면

세, 세율, 간이과세, 납부면제 등을 두고 있음

◦ 그러나 택시 사업자에 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

외규정을 다시 벗어나는 이 의 외규정 

□ 필요하다면 소득  법인과세의 경감 형태가 바람직

◦ 택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세액 경감은 소비

자의 부담으로 사업자의 이득을 증 시키는 것

◦ 택시서비스는 면세 상으로도 부 합하므로 유일한 지원논리는 경제

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는 임

  -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감보다는 소득과세의 경감이 합

사. 비

□ 지원효과가 불확실하고 제도가 복잡한 다수의 비  제도가 존재

◦ 미래의 상 지출 는 손실에 비하여 립한 비 을 손 에 산입

하고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익 에 환입하는 제도

  - 따라서 본질 으로는 납세를 이연하여 그만큼 이자 수익을 얻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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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소기업투자 비 (96억원), 회등록 소기업 사업손실 비 (88억원), 

창투사 투융자손실 비 (1), 연구  인력개발 비 (1055억원), 사회간

자본투자 비 (122억원), 학교법인  농  고유목 사업 비 (802

억원, 567억원), 문화사업 비 ,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손실 비  등

□ 비  제도는 그 성격상 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반면 실효성은 낮음

◦ 비  설정, 환입뿐만 아니라 비  설정액의 미사용분 처리 등 세무 

사항이 많아 납세 력비용이 높은 제도

  - 따라서 규모 투자의 가능성이 낮고,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이 

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

◦ 이자율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납세이연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가 작아짐

◦ 외국의 경우 비  제도를 사용하지 않음

  -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손 으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 으로 부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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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운용방안

 1. 운용방안Ⅰ(Macro 측면)

□ 장기 으로 감면 규모 축소를 통해 “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” 마련

◦ 향후 재정수요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수평  립성을 높이기 

해 감면 규모를 장기 을 축소해 나갈 필요

  - 국세 비 비과세 감면 비 을 05년 14.5%에서 단계 으로 낮추어  

2010년에는 13% 수 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

  - 이를 해서는 년도 일몰도래 55개 제도에 한 정비 방안 뿐 아니라 

226개 비과세 감면제도 체에 한 장기  정비계획이 마련, 추진될 

필요가 있음

◦ 감면 정비에 따라 증가된 부담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흡수하고 형평

성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세출 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

  ◦ 특히 비과세․감면 신설시 해당분야에 한 산지원과 연계하여 분석

함으로써 복지원 등 국가재원의 편 을 방지

□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한 비과세․감면의 총량  리 강화

  ㅇ 국가재정법(안)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비과세 감면의 총량  리 강화 

장치를 제도화 할 필요

    - 비과세 감면 비율을 일정 한도(  : 최근 3년간 평균 국세 비 감면비

율 ±1～2%)내에서 리토록 하는 조세감면 총량한도제, 

    -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무분별한 감면신설을 억제하기 해 새로운 감면 

요청시 기존 감면의 축소․폐지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조세감면사 제한제

    - 조세지출과 산지출의 통합분석을 한 조세지출 산제도 도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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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이를 해 재 국회에 계류 인 국가재정법(안)이 조속히 통과될 수 

있도록 국회차원의 극 인 노력이 필요

□ 조세감면평가서  조세감면건의서 내실화

◦ 기존 감면제도의 목 달성 여부, 정책효과, 감면제도간 우선순   형

평성 등에 한 정 한 분석․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감면제도의 정비가 

신축성 있게 이루어져 감면제도의 반  효율성을 높여야 함

◦ 조세감면 신설 건의에 있어서도 정책효과, 상 세수감, 기존 제도의 

체 가능성에 한 검토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과세기반 축, 

조세 립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

□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(226개  122개)에 한 일몰 신설

◦ 조특법상 비과세․감면제도는 한시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제도

이므로 정책  우선순 , 상시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별로 2~5년의 

범  내에서 모두 일몰 신설

   * 설정기  : 3년(원칙), 지원효과가 장기간 후 나타나는 제도 등은 5년 등

  ◦ 상시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

규정된 비과세․감면제도 에서도 한시  지원이 바람직한 제도를 선별, 

일몰을 신설하여 조특법으로 이

□ 민간 문가로 구성된 조세감면평가심의회(가칭) 등을 구성

  ◦ 민간 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세감면제도 기본운용방안에 한 사 심

의와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사후 평가를 강화

 ㅇ 장기 으로는 분야별 문 원회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

 - 개별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계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침 등을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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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운용방안Ⅱ(Micro 측면)

(1) 정비 원칙

□ 지속  지원이 필요한 제도

◦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련된 R&D․설비투자․구조조정 진을 

한 제도

◦ 근로자․농어민․ 소기업 등 경제  약자에 한 세부담 경감

□ 폐지 는 감면율 등의 축소가 필요한 제도 

◦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 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

   - 지원내용이 외국의 사례․국제기 과 다른 제도는 지원내용을 조정

◦ 감면목 이 달성되었거나 경제․사회 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

이 낮아진 제도

◦ 제도가 복잡하고 이용실 이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

◦ 즉시 폐지가 어려운 비과세․감면은 2~3년의 범  내에서 연장하되 감

면 비율을 축소

□ 일몰 신설이 필요한 제도 

◦ 한시  지원이 바람직하거나 주기 인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제도

◦ 상

  -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으나 일몰이 없는 감면 

  -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몰이 없는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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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분야별 정비방향

가. 연구  인력개발

① 방향

□ 연구개발의 경우 외부효과가 존재하며, 연구개발 투자의 험성이 크고, 

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  요소이므로 지원을 유지․강화

◦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 유지로 R&D 투자의 양  확 를 유도

◦ ․ 소기업간 력 R&D  산학 력 R&D 등 기업의 외부 탁 

R&D 투자에 한 세제지원 강화

□ 국제 기 에 맞도록 단순화

◦ R&D 비  손 산입은 외국의 사례가 없고, 제도의 복잡성에 비해 

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폐지

◦ 비  제도 폐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실효성이 가장 높은 연구개발

비용 세액공제제도 확 에 사용

② 항목별 검토

□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, 기술취

득 액 세액공제 등은 행 유지가 필요

 ㅇ R&D 투자의 유지․확충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진, 기술거래의 

활성화 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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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, 기술도입 가에 한 소득세․법인세 감면은 

감면율을 단계 으로 조정할 필요

ㅇ 내국인에 해 역차별 문제를 래하고 내․외국인에 한 차별  조세

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국제조세 동향에 부합하지 않음 

ㅇ 여체계를 왜곡하고 다른 연구원과의 과세형평을 해하는 학교원 

등에 한 연구보조비 비과세의 경우 등 교원 등 유사 연구원에 

한 지원수 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

□ 한 제도의 복잡성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연구  인력개발 비  제

도는 폐지가 바람직

  ㅇ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실효성이 가장 높고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

연구  인력개발비용 확 ( , 산학 력, 소 력 연구개발비에 

한 공제율 상향조정)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

나. 설비 투자

① 방향

□ 설비투자 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해 유지

◦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  목 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

◦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는 투자는 조세지원을 유지

□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작과 종료와 련된 제도  장치나 기  필요

◦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검토

  -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이 여타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비해 지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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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래하고 특정설비

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해

□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 자산의 정화

◦ 환경․안 ․에 지 약 등은 정 인 외부효과를 보유하므로 지원

◦ 다만 상 자산은 정 인 외부효과를 생시키는 자산으로 한정

② 항목별 검토

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, 환경․안 설비 투자세액공제, 근로자복지

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은 행 유지가 필요

◦ 기업의 경쟁력 강화, 정  외부효과 보유, 출산 고령화에 비하기 

해 필요한 직장보육시설투자확  유도 등

□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원칙 으로 경기․설비투자동향 등을 보아가며 일몰 

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

◦ 다만,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율 수 은 다른 투자지원 조세감

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효율

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수 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

다. 구조조정, SOC 등

① 방향

□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조조정이나 략  제휴 등

은 조세지원을 유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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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감면 목 이 달성되었거나, 실효성이 없거나, 지원의 규모가 큰 분야는 

정한 수 으로 조정

② 항목별 검토

□ 물출자 등의 지주회사 설립에 한 과세특례, 유동화 문회사․기업구

조조정투자회사 등에 한 등록세 면제  과배제제도와 SOC채권에 

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등은 행 유지가 필요 

ㅇ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강화가 필요

ㅇ 민간재원을 통한 사회 인 라 투자를 유도하기 해 필요

□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은 지원 상, 한도 설정 등을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

높이는 것이 필요

  ㅇ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는 투자실 이 없는 농․축․수

산물은 투자 상에서 제외하고 석유 등 물투자로 지원 상을 한정

  ㅇ 부당공제가 우려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수증에 

의한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

  ㅇ 투자 액이 종목별 액면가액 기 (비과세 5천만원이하, 분리과세 3억원이하)

으로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장기보유주

식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기 액을 하향조정할 필요

  ㅇ 국내제작이 어려운 방송장비 도입 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한 제도인 

디지털TV 방송장비 세감면 제도는 방송장비의 도입 황을 보아 가며 

감면율을 축소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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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책 목표를 달성한 기업구조조정 문회사에 한 과세 특례 등은 축

소․폐지를 검토할 필요

  ㅇ 외환 기시 도입되었으나 지원목 이 달성된 기업구조조정 문회사 등

에 한 과세 특례, 제도 신설후 회사설립 실 이 무한 자기 리부동

산 투자회사 등에 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

  ㅇ 소수 형 공기업에 한 재정․조세지원이라는 이 지원 문제를 유발

하는 사회간 자본투자 비  손 산입제도는 폐지

  ㅇ 국제 인 세율 기 에 부합하지 않고, 운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

용되고 있어 이 지원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

한 부가가치세 세율제도는 지원 상을 국가 등에게 직  공 하는 경

우로 축소

  ㅇ 일반법인에 비해 기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을 우 하는 기 투자가 배

당소득 익 불산입 특례제도는 익 불산입율을 일반법인 수 으로 축소

라. 소기업

① 방향

□ 인력․자  측면에서 불리한 치에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되 실효성 

제도에  

 

□ 창업활성화를 한 조세지원 강화

◦ 창업 후 일정기간동안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와 소기업이 창업자

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자단계의 지원 제도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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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기업의 사업 환․구조조정 활성화 지속 지원

◦ 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

따라 사업 환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

□ 기업과 소기업의 상생 력 강화

◦ 기업이 소기업에 해 생산설비 등을 무상으로 이 하는 경우 조세

지원을 하는 방안 마련

□ 비  제도처럼 지나치게 복잡하여 세한 소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

제도, 지원 목 이 달성되거나 복 인 지원제도는 축소․폐지

② 항목별 검토

 

□ 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하여 창업자  조달을 지원하는 소기

업창업투자회사 등에 한 과세특례 등은 행 유지가 필요

◦ 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한 과세특례, 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에 

한 과세특례와 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한 출자소득공제제도는 

소기업이 창업자  확보를 지원하기 하여 필요

  ㅇ 창업단계의 세부담완화를 한 창업 소기업세액감면제도, 수입 액증

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와 지속 인 투자를 통한 소기업의 성장을 

지원하는 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도 행 유지할 필요

  ㅇ 한편 경제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소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

강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략  제휴를 한 과세특례, 물류기업의 

략  제휴을 한 과세특례, 소기업 최 주주의 주식할증평가 용

에 한 특례제도 등도 행과 같이 지속 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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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세 형평성을 해하는 간 투자기구에 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등은 

축소․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

  ㅇ 간 투자기구에 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증권거래세가 부담하는 

개인의 직 투자와 과세 형평성을 해하므로 폐지

  ㅇ 코스닥상장 소기업 사업손실 비  제도는 코스닥 시장 개설시 도입되었

으나 지원목 이 달성되었고, 비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폐지  

  ㅇ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이용실 이 미미하고 창업 소기업특

별세액감면제도와 복지원 성격을 보유하므로 폐지

마. 농어민 지원

① 방향

□ 한층 강화된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한 농․어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

하고, 소득을 지원하기 해 농․어민에 한 지원을 계속

◦ WTO/DDA 상가속화와 동시다발 인 FTA 추진을 고려

◦ 농 기자재, 유류 등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재정지원이 바람직하지만 

농․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

  - 그러나 면세유 불법유통 등은 제재를 강화

□ 지원효과가 미미하거나 다른 지원제도와 복되는 제도, 조세회피수단으

로 이용 가능한 제도는 축소․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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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항목별 검토

□ 농어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, 농의 형화․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

지원하는 농어민 제도는 행 유지가 필요

◦ 농조합법인 등에 한 법인세 등 면제, 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면제, 

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,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도서지역발 용 석

유류 교통세등 면제, 조합법인 등에 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

□ 과세형평성을 해하는 농수  등의 고유목 사업 비  손 산입 특례 

등은 정비가 필요  

◦ 융기 간 과세형평을 해하는 농수  등의 고유목 사업 비  손

산입 특례는 일반 비 리법인 수 으로 조정

◦ 실제로는 농어민 가입비율이 낮아 지원목 과 달리 조세회피수단으로의 

이용가능성이 높고 융기 간 과세형평을 해할 수 있으며 일몰 도입

후 5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항구화 기득권화된 비과세 탁 제도는 조

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율분리과세로 환하고, 폐지법

률안이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 축 한 당  일정 로 폐지할 필요

 □ 감면실 이 거의 없는 농  등에 한 손 산입특례 등도 조세감면제도의 

간소화를 해 폐지를 검토

◦ 농  등에 한 손 산입특례는 감면실 이 거의 없음

◦ 농  등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제도 등 소규모 감면은 정비

◦ 농 앙회 등의 합병등에 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보조  지원이 이미 

단되어 조세지원 필요성이 소멸 

◦ 자경농민에 한 증여세, 농지 양도세 면제제도는 상속 등에 한 세

감면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복지원의 성격이 있고, 조세회피 수단

으로 이용가능성이 농후



- 39 -

바. 축지원

① 방향

□ 취약 계층과 연 ․건강 련 분야에 해서는 지속 지원하되 단순화

◦ 노인․장애인․무주택자 등 

□ 단순 축지원, 실효성 미약, 과세 형평성을 해하는 지원제도는 원칙

으로 폐지

② 항목별 검토

□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 축 비과세제도는 

행 유지할 필요

□ 일반 인 축장려상품인 세 우 종합 축은 일반인에 한 특례는 폐

지하고 노인․장애인 등에 한 지원은 기존의 생계형 축으로 흡수 통

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

사. 근로자  공익사업 등

① 방향

□ 자 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지원은 당분간 유지

◦ 자 자의 소득 악 수 을 보아가며 조정

□ 공익사업은 지원하되 실효성, 조세회피 가능성, 정책 목  달성 여부 등

을 감안하여 조세감면 항목을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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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항목별 검토

□ 근로자의 소득 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무주택 근로자에 한 주택보조

 과세특례 등은 행 유지

◦ 무주택 근로자에 한 주택보조  과세특례, 우리사주조합원에 한 과

세특례,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한 부가세 경감  공익사업용 토지에 

한 양도세 감면 등은 근로자의 소득  주거안정 지원과 열악한 근무

환경에 처한 운송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해 필요

□ 지원 목 이 달성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 과세특례제도 등은 축소․폐

지가 바람직

◦ 스톡옵션 도입 기 활성활를 해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 과세

특례제도는 지원목 이 달성되었고, 근로자간 과세형평성을 해할 수 

있으므로 폐지

◦ 물 술법인에 한 기부  손 산입한도 추가부여제도도 기부  상 

단체간 과세형평을 해하고, 산재의료 리원 출연  손 산입제도는 

지원목 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 

◦ 식용역에 한 부가가치면제제도의 경우 식이 강제되고 있지 않는 

학교 식용역은 면제 상에서 제외하고, 5억 과 고액복권당첨소득

에 한 분리과세 혜택은 기 액을 하향조정할 필요

◦ 제도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문화사업 비  손 산입제도, 이용실

이 없고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박물  이 에 한 

양도소득세 면제, 공익법인간 과세형평을 해하는 학교법인 해산에 따

른 증여세 특례, 부동산 실과과세 정책방향과 배치하는 공익사업용 부

동산에 한 기 시가 과세제도 등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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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결론

□ 조세감면을 합리화할 경우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커다란 기여 

◦ 조세감면의 종류가 약 226개, 규모가 2005년 기  약 20.0조원인 을 

감안하면 조세감면의 정비는 세제를 단순화하고, 세수를 확

◦ 조세감면의 정비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세율 인하 등에 사용하여 ‘넓

은 세원, 낮은 세율’로 가면 성장에도 기여 

□ 향후 조세감면 제도를 선택 , 집 으로 사용하여 형평과 효율이라는 

정책 목표를 달성

◦ 그 핵심  상은 R&D 지원 등 정  외부효과가 있어 자원배분의 

효율성을 높이는 분야와

◦ 장애자, 소득층 등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 형평

성을 제고하는 분야

  - 조세지원이 흑자기업이나 면세자에 비해 상 으로 소득이 높은 과세 

상자에게만 혜택이 귀속되므로 형평성을 해하는 측면이 존재 

  - 따라서 재정․ 융지원과의 효율성 비교, 기존 는 추가 인 복지지출 

등을 반드시 검하여야 함     

□ 다만 행 226개 비과세․감면제도의 70%인 160여개 제도가 성장동력 확충

을 한 연구개발․설비투자지원과 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분야에 집

되어 있는 을 감안할 때 감면제도의 폭  정비는 용이하지 않을 것

으로 상

 ㅇ 특히 정비 추진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반발, 정치  상황을 반 한 감면 확

 의원입법안 증가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

 ㅇ 결국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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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해서는 이해집단  국회의 극  조와 함께 

형평성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세출 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극 

검토할 필요

□ 동시에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한 제도  장치도 보완이 필요 

◦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세감면 요구를 억제하기 해 필요

◦ 이를 해서는 조세감면건의서  평가서를 내실화하여야 함

  - 상세수감소 효과 등을 정  분석하고, 지원목  달성여부나 정책효과 

유무 등을 계량화하여야 함 

◦ 특히, 기 이나 부담  평가처럼 민간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객  

평가를 지향

  - 조세감면평가심의회(가칭) 등이 조세감면건의서  평가서를 바탕으로 

조세감면 신설 심의  사후 평가를 함으로써 부서의 조세감면건의서 

 평가서의 내실화를 유도

  - 민간의 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이해집단으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움

□ 특히 조세감면 통제구도에서 벗어나 있는 의원입법에 한 제어제도도 

강구할 필요가 있음

◦ 조세지출 산제도가 확립되면 국회에서 산  조세지출에 한 총량

인 한도에 해 먼  심의하고

  - 조세지출(감면)의 기본 방향, 우선순 에 해서도 심의

◦ 조세감면과 련된 입법안은 기본 방향과의 부합성, 세수 손실 규모(재

원 조달방안 포함) 등을 국회 내부에서 검하는 것이 필요

◦ 최종 으로 행정부안과 의회안을 포 하여 한도를 수하는 형태로 법

제화하는 제도  장치가 요구됨 


